
[별표 2] <개  2013.3.23>

엔지니어링기술자( 4조 )

1. 2011  4월 30일 지

구분

술등
국가 술자격자 학 자

술사 술사자격  가진 사람 -

특 술자 1) 사자격  가진 사람

 해당 분야  업

를 10  이상 수행한 사람

2) 산업 사자격  가진 사

람  해당 분야  

업 를 13  이상 수행한 

사람

1) 박사학 를 가진 사람  

해당 분야  업 를 3  

이상 수행한 사람

2) 사학 를 가진 사람  

해당 분야  업 를 9  

이상 수행한 사람

3) 학사학 를 가진 사람  

해당 분야  업 를 12  

이상 수행한 사람

4) 학  졸업한 사람

 해당 분야  업 를 15

 이상 수행한 사람
고 술자 1) 사자격  가진 사람

 해당 분야  업

를 7  이상 수행한 사람

2) 산업 사자격  가진 사

람  해당 분야  

업 를 10  이상 수행한 

사람

1) 박사학 를 가진 사람

2) 사학 를 가진 사람  

해당 분야  업 를 6  이

상 수행한 사람

3) 학사학 를 가진 사람  

해당 분야  업 를 9  이

상 수행한 사람

4) 학  졸업한 사람

 해당 분야  업 를 12

 이상 수행한 사람

5) 고등학 를 졸업한 사람

 해당 분야  업 를 15

 이상 수행한 사람
술자 1) 사자격  가진 사람

 해당 분야  업

를 4  이상 수행한 사람

1) 사학 를 가진 사람  

해당 분야  업 를 3  이

상 수행한 사람



2) 산업 사자격  가진 사

람  해당 분야  

업 를 7  이상 수행한 사

람

2) 학사학 를 가진 사람  

해당 분야  업 를 6  이

상 수행한 사람

3) 학  졸업한 사람

 해당 분야  업 를 9  

이상 수행한 사람

4) 고등학 를 졸업한 사람

 해당 분야  업 를 12

 이상 수행한 사람
초 술자 1) 사자격  가진 사람

2) 산업 사자격  가진 사

람

1) 사학 를 가진 사람

2) 학사학 를 가진 사람

3) 학  졸업한 사람

4) 고등학 를 졸업한 사람

 해당 분야  업 를 3  

이상 수행한 사람
고 능사 1) 능장  자격  가진 사

람

2) 산업 사자격  가진 사

람  해당 분야  

능업 를 4  이상 수행

한 사람

3) 능사자격  가진 사람

 해당 분야  

능업 를 7  이상 수행한 

사람

4) 능사보자격  가진 사

람  해당 분야  

능업 를 10  이상 수

행한 사람

1) 능 학 또는 학  졸

업한 사람  해당 분

야  능업 를 4  이상 수

행한 사람

2) 고등학 를 졸업한 사람

 해당 분야  능업

를 7  이상 수행한 사람

3) 직업훈   이수

한 사람  해당 분야

 능업 를 7  이상 수행

한 사람

4) 능실 시험  합격한 사람

 해당 분야  능

업 를 10  이상 수행한 사람

중 능사 1) 산업 사 격  가진 사

람 

2) 능사 격  가진 사람

 해당 야  

능업  3  상 수행한 

사람

3) 능사보 격  가진 사

1) 능 학 또는 학  

업한 사람

2) 고등학  업한 사람

 해당 야  능업

 3  상 수행한 사람

3) 직업훈   수

한 사람  해당 야



람  해당 야  

능업  5  상 수행

한 사람

 능업  5  상 수행

한 사람

4) 능실 시험  합격한 사람

 해당 야  능

업  5  상 수행한 사람

5) 해당 야  능업  

10  상 수행한 사람

능사 1) 능사 격  가진 사람

2) 능사보 격  가진 사

람

1) 고등학  업한 사람

2) 직업훈   수한 

사람

3) 능실 시험  합격한 사람

4) 해당 야  능업  

5  상 수행한 사람

비고

가)   ‘ 가 술 격 란’  각 격  「 가 술 격 」에  가 술

격  목 중 별  1 1  야  는 목  가 술 격  말한

다.

나)  에  ‘학 란’  각 학 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 말한다.

  (1) 「 ㆍ중등 」 또는 「고등 」에  학 에  엔지니어링 술 

 학과  해진 과  수  업에 라 취득한 학

  (2) 그  계 에  내 에   (1)과 같  수준 상  학

다)  에  "해당 야"란 별  1 1  야  말한다. 

2. 2011  5월 1  후 2012  12월 31 지

가. 술계 엔지니어링 술

술등
가 술 격 학

술사
해당 야   술사

격  가진 사람

특 술

1) 해당 야   

사 격  가진 사람  

해당 야   업

 10  상 수행한 사람

2) 해당 야   산

1) 해당 야   사학

 가진 사람  해당 

야   업  3  상 수행

한 사람

2) 해당 야   사학

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 해당 야   

업  13  상 수행한 

사람

 가진 사람  해당 

야   업  9  상 수행

한 사람

3) 해당 야   학사학

 가진  해당 야  

 업  12  상 수행한 

4) 해당 야   학

 업한  해당 야

  업  15  상 수행

한 

고 술

1) 해당 야   

사 격  가진 사람  

해당 야   업

 7  상 수행한 사람 

2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 해당 야   

업  10  상 수행한 

사람

1) 해당 야   사학

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사학

 가진 사람  해당 

야   업  6  상 수행

한 사람

3) 해당 야   학사학

 가진 사람  해당 

야   업  9  상 수행

한 사람

4) 해당 야   학

 업한 사람  해당 

야   업  12  상 

수행한 사람

중 술

1) 해당 야   

사 격  가진 사람  

해당 야   업

 4  상 수행한 사람

2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 해당 야   

업  7  상 수행한 사

람

1) 해당 야   사학

 가진 사람  해당 

야   업  3  상 수행

한 사람

2) 해당 야   학사학

 가진 사람  해당 

야   업  6  상 수행

한 사람

3) 해당 야   학

 업한 사람  9  상 



해당 야   업  수

행한 사람

술

1) 해당 야   

사 격 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 2  상 해당 

야   업  수행한 

사람

1) 해당 야   사학

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학사학

 가진 사람

3) 해당 야   학

 업한 사람  3  상 

해당 야   업  수

행한 사람

나. 숙 술계 엔지니어링 술

술등
가 술 격 학

고 숙 술

1) 해당 야   

능  격 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 4  상 해당 능

야   업  수행한 

사람

3) 해당 야   

능사 격  가진 사람

 7  상 해당 야

  업  수행한 사

람

4) 해당 야   

능사보 격  가진 사람

 10  상 해당 

야   업   수행

한 사람

1) 해당 야   능 학 

또는 학  업한 사람

2) 고등학  업한 사람  

7  상 해당 야   

업  수행한 사람

중 숙 술

1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

고등학  업한 사람  3  

상 해당 야   업  

수행한 사람  



능사 격  가진 사람  

 3  상 해당 야

  업  수행한 사

람

3) 해당 야   

능사보 격  가진 사람

 5  상 해당 

야   업  수행한 

사람

숙 술

1) 해당 야   

능사 격 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

능사보 격  가진 사람

 2  상 해당 

야   업  수행한 

사람

고등학  업한 사람  1  

상 해당 야   업  

수행한 사람

비고

가)   ‘ 가 술 격 란’  각 격  「 가 술 격 」에  가 술

격  목 중 별  1 2  야  는 목  가 술 격  말한

다.

나)  에  ‘학 란’  각 학 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 말한다.

  (1) 「 ㆍ중등 」 또는 「고등 」에  학 에  엔지니어링 술 

 학과  해진 과  수  업에 라 취득한 학

  (2) 그  계 에  내 에   (1)과 같  수준 상  학

다)  에  "해당 야"란 별  1 2  야  말한다. 

라)  가)  나)에  엔지니어링 술   격ㆍ학 ㆍ경  준  

산업통상 원  하여 고시한다.

마) 2011  5월 1  에 1 에  준에 라  26 에  엔지니어링

술  신고  한 는 2 에  술계 엔지니어링 술   숙 술계 엔지

니어링 술  에  해당 술등  신고  한 것  본다. 

) 2011  5월 1  당시 1 에  건  충 하는 엔지니어링 술  2

에  건  충 하지 못하는 사람  2 에도 하고  규 에  

술등  보 하는 것  본다. 다만, 엔지니어링 술  승 에 하여는 2

 용한다.

사) 2011  5월 1  에 다   쪽 란에 재  야  신고한 엔지니어

링 술 는 다   쪽 란에 재  야  신고한 것  본다. 



계 , , 체 계, 산업
계, 건 계, 계공 계 산업 계

차량, 철도차량 차량

계, 건 , 계

항공 계, 항공 항공

재료, 철야 , 비철야 , 가공, 
처리

, 건 비  비

용, 용, 철도, 공업계
어, 계산   용

보 리, 계산 직 용 보 리

공업 학, 고 , 라믹, 학공
계, 학 비 공

사, , 포, 염색가공, 생사, 

지하 원개 , 지하 원처리 원 리

목 , 건

질  , 지질  지 , 탐사 질ㆍ지질

량  지 공간 보 량ㆍ지

목 질시험, 건 질시험 질시험

건 계 비, 공 냉동 계 비

식 , 학, 산, , 산림, 산가
공 림

해양, 수산양식, 어 , 수산 해양

공 리, 질 리 생산 리

포 , 포 ㆍ

산업 생 리, 계안 , 안 , 공
안 , 건 안 , 약 리 산업안

비 ㆍ 재

원 , 핵연료, 사 리 원 ㆍ 사 리

아) 2011  5월 1  당시 1 에  준에 라  26 에  엔지니어링

술  신고  한    )에 해당하는 는 2011  12월 31 지 산업

통상 원  하는 에 라 에 신고  하여야 한다.



3. 2013  1월 1  후

가. 술계 엔지니어링 술

술등
가 술 격 학

술사
해당 야   술사

격  가진 사람

특 술

1) 해당 야   

사 격  가진 사람  

해당 야   업

 10  상 수행한 사람

2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 해당 야   

업  13  상 수행한 

사람

고 술

1) 해당 야   

사 격  가진 사람  

해당 야   업

 7  상 수행한 사람 

2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 해당 야   

업  10  상 수행한 

사람

중 술

1) 해당 야   

사 격  가진 사람  

해당 야   업

 4  상 수행한 사람

2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 해당 야   업

 7  상 수행한 사람

술

1) 해당 야   

사 격 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1) 해당 야   사학

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학사학

 가진 사람



 2  상 해당 야

  업  수행한 사람

3) 해당 야   

학  업한 사람  3  

상 해당 야   업  

수행한 사람

나. 숙 술계 엔지니어링 술

술등
가 술 격 학

고 숙 술

1) 해당 야   

능  격 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 4  상 해당 능

야   업  수행한 사

람

3) 해당 야   

능사 격  가진 사람

 7  상 해당 야

  업  수행한 사람

4) 해당 야   

능사보 격  가진 사람

 10  상 해당 

야   업   수행한 

사람

중 숙 술

1) 해당 야   산

업 사 격 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

능사 격  가진 사람  

 3  상 해당 야

  업  수행한 사람

3) 해당 야   

능사보 격  가진 사람

 5  상 해당 

야   업  수행한 사

람



숙 술

1) 해당 야   

능사 격  가진 사람

2) 해당 야   

능사보 격  가진 사람

 2  상 해당 

야   업  수행한 사

람

고등학  업한 사람  1

 상 해당 야   업

 수행한 사람

고:

가)  표  ‘국가 술자격자란’  각 자격  「국가 술자격법」에 른 국가

술자격  종목  별표 1 2  분야  는 종목  국가 술자격  

말한다.

나)  표에  ‘학 자란’  각 학 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 말한

다.

  (1) 「초ㆍ 등 법」 또는 「고등 법」에 른 학 에  엔지니어링 술 

 학과  해진 과  이수  졸업에 라 취득한 학

  (2) 그 밖  계 법 에 른 국내외에  받  (1)과 같  수  이상  학

다)  표에  "해당 분야"란 별표 1 2  분야를 말한다. 

라)  가) 및 나)에 른 엔지니어링 술자   자격ㆍ학 ㆍ경  부  

산업통상자원부장 이 하여 고시한다.

마) 2013  1월 1일 에 2 에 른 에 라 법 26조에 른 엔지니어링

술자  신고를 한 자는 3 에 른 술계 엔지니어링 술자 및 숙 술계 엔지

니어링 술자  구분에 른 해당 술등  신고를 한 것  본다. 

바) 2013  1월 1일 당시 2 에 른 요건  충족하는 엔지니어링 술자  3

에 른 요건 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 3 에도 불구하고 종  규 에 른 

술등  보 하는 것  본다. 다만, 엔지니어링 술자  승 에 하여는 3

를 용한다.

사) 2013  1월 1일 당시 2 에 른 에 라 법 26조에 른 엔지니어링

술자  신고를 한 자 및  바)에 해당하는 자는 2013  12월 31일 지 산업

통상자원부  하는 바에 라 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
